
[별표 1] 
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의 종류(제4조제1항 관련)

기술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.

1. 전문가심사: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
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

2. 사용자심사: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
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여 각 과업마다 15분 이
내에 장애 유형별로 문제없이 모두 수행되는지를 판단. 이 경우 사용자심사원은 
화면낭독프로그램, 인터넷브라우저,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할 
수 있다.


